
[별표 2]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1.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나.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투명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민원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방문도 하지 아니

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6. 현상변경 불허, 발굴 불허 통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7.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지역 및 특정인을 우대하거

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8.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